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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함 

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 

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9년 7월 10일 

기술표준원장

「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」개정（안） 입안예고

1. 개정 취지

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,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

요건은 최소화하여 기 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요건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。국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피로시험（페달링하중, 수직하중, 수평하중） 3개 항목을 추가하고, 브레이크 

부품에 석 면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

。산악용 자전거와 혼동할 수 있는 유사산악용 자전거를 일반용 자전거로 분류하고, 산악용에는 '산악용' 

으로 표시토록 강화

- 업체가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안전요건은 권장사항으로 전환

3. 「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」개정（안） 내용

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0. 이륜 자전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 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（안）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（www.katsw.kr） 고시 / 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

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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